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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

구역

건축물 층 이하ㅇ 

평스라브 이하 경사지붕 이하
ㅇ 농 임업에 한해 이하의 산ㆍ ㎡ 

림전용 허용

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ㅇ 

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

적용

단독주택의 경우 층 이하ㅇ 

평스라브 이하 경사지붕 이하

※ 단 현지반선에서 초과 기초 터파기

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

공통

사항

구역인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 높이 범위 내에서 ㅇ ～

행해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

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ㅇ 

하수도법 등 개별법 적용ㅇ 

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ㅇ 

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ㅇ 

시설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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